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1. 26.>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기준(제51조제1항 관련)

1. 우선 공급 대상 건축물 등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우선 공급 대상 건축물 등은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

에서 처분대상으로 정한 건축물 등으로 하되,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법인인 경우

에는 해당 법인을 1세대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주택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각각 공급한다.

2. 우선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1

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공고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 또는 다른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

물을 소유한 자로 한다. 다만,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

여 다른 날을 기준일로 정하는 경우(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

는 달리 정하는 기준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혁신지구 또는 다른 혁신지구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 면적 이하의 과소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우선 공급순위

가. 1순위: 기준일(제2호가목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해당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

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순위: 기준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도시재생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 소재지가 해당 혁신지구에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다. 3순위: 기준일 현재 다른 혁신지구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